
식약청, 죽염·구운소금 안전관리대책 마련

Dioxin 과다검출로 파문이 일고 있는 죽염과 구운소금 등 가열처리소금에서 앞으로 일정량 이상의 다이옥신

이 검출되면 생산과 유통, 판매가 금지된다.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월19일 [죽염 및 구운소금 안전관리대책]을 발표했다.

식약청은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운소금과 죽염의 다이옥신 [위해우려수준]을 8월말

까지 설정해 제조기업들에게 제조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생산, 유통,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

다.

또 제조기업들이 국내 7개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자사 제품을 검사받도록 하고 검사결

과 위해우려수준 이하로 나타나면 그 내용을 제품에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.

아울러 생산과정에서 다이옥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열처리소금 제조공정 중 가열온도 기준 등 제조

업계 자율 제조기준을 만들어 식품공전상의 별도 제조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.

식약청은 앞으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시중에 유통중인 가열처리소금을 수거·검사해 위해우려수준 이상

으로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제품은 즉시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등 가열처리소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

을 다할 방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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